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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얼마 전 인간과의 바둑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알파 고

를 비롯하여 최근의 의 열풍을 보고 있노라면 인공지능

이라는 표현은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

다 인공지능이란 문자 그대로 인간이 갖는 지능을 인공적인 수단

투고일자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자

특허청 공업사무관 충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공학박사 변리사
서영빈 챗 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기사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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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컴퓨터상의 계산 에 의해 실현된 것을 가리키나 오늘날은 

정보처리나 기계제어 등에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컴

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그 학습결과를 가지고 출력 및 동작을 행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인공지능에 의

한 기술발전은 인류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분야는 생산 상업 운송 의료 구조 교육 농업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과 절약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거버

넌스의 능력과 수준을 대폭 배양함으로써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나타낸다

기술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정도에 따라 특정 영역의 문제를 푸는 

정도의 약한 인공지능 과 인간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이 발

현되는 강한 인공지능 으로 나뉘기도 한다 또한 여기

에 강한 인공지능에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으로 초인공지능

의 출현을 예측하기도 한다 한편 인공지능은 그 방

식에 따라 기계학습 그리고 심층학습

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과 동등하거나 혹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의 출현은 규범의 영역에서 인공지

능 로봇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어떠한 법률적 지

福岡真之介 編 の法律と論点 商事法務 면
전정화 김아름 권태복 정진근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청 면
김승래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지식재산연구  제 권 제 호

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을 의미하는 기술적 특이점

가 발생한 이후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에 의하면 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松尾豊 超 入門 出版 면
寺本浸透 濱野敏彦 深層学習を応用した技術に関する特許の記載要件からみた

脆弱性 法律時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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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가질 수 있을지의 법규범 내지 윤리 규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법에서의 주된 논의는 특허법과 저작권

법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영역에 속하는 특허법의 경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 자체 방식에 관한 특허를 포함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이른 바 인공지능 관련 특허는 유래 없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세분하고 이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예측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실제 분쟁 사례를 살

펴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의 단순 제안을 넘어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출원전략 및 권리행사를 위한 실무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 관련 특허

1. 인공지능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는 대표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

법을 들 수 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 또는 창

작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로부터 발명 또는 창작한 것을 

계승균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산업재산권  제 호 면
重富貴光 生成物と知的財産権 別冊 知的財産紛争の

最前線  면 차상육 인공지능 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

점 법조  제 권 제 호 면 윤선희 이승훈 차 산업혁명에 대

웅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산업재산권  제 호 면
특허청 보도자료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 년간 배 늘어 특허청 
鈴木守 関連発明の類型と権利行使の可能性 パテント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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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또는 창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

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이른바 전자인격을 도입하

여 인공지능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법 이슈로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

하여 창작한 이미지의 권리 및 이의 이용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

다 이를 대변하는 최근의 사건으로는 구글 대 오라클의 사건이 있으

며 이 사건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일부를 복사한 행위가 

법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공

정이용의 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

다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법의 주요 이슈로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의 인정 여부가 주요 과제로 연구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각국

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유명하다 특허적격성 이

외 인공지능이 적용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으로의 보호가능성에 관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重富貴光 앞의 논문 참조 차상육 앞의 논문 참조 윤선희이승훈 앞의 논문 참조
신현탁 인공지능 의 법인격 인권과 정의  면 오병

철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법

조  제 권 제 호 면

 면
황인복 신혜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 호 

면 김도경 인공지능 프린팅 기술이 촉발하는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쟁점과 과제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면 권지현

창작물의 특허보호 방안 가천법학  제 권 제 호 면

中山一郎 関連発明の発明者 パテント  면
김석준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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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분류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로서의 인정 여부 및 특허적격

성을 부여하는 논의는 이 글에서는 별론으로 하며 이 글에서는 각 분

야에서 활발하게 특허출원 중인 인공지능 및 이를 이용한 특허발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서는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을 인공지능 관련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그 자체에 관한 인

공지능 코어발명과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인 정

보처리 기술을 적용한 것을 인공지능적용 발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그 자체의 

기술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기술 등과 

같이 다른 기술에 적용 또는 융합된 기술로서 특허출원이 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등록 여부와 관련된 가상 사례

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유형별 권리행사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① 인공지능을 단순 적용한 경우 ② 인공지능처리가 전체의 일부인 

경우 ③ 입력데이터에 특징이 있는 경우 ④ 출력 데이터에 특징이 

권 제 호 면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부가이드 특허청 면
企業若手知的財産要員育成研修 グループ 適用発明の進歩性判断に関する

研究 知財管理  면

특허청 보도자료 인공지능 α 융복합기술 특허 년간 배 늘었다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인공지능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특허청 면

한편 이와 동일한 사례가 앞의 책 기술분야별 심사실부가이드 의 면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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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⑤ 입력 데이터의 전처리에 특징이 있는 경우 ⑥ 인공지

능 모델에 특징이 있는 경우 및 ⑦ 교사 데이터 형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로 세분하고 있다 이 중 ① ④는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높으나

⑤ ⑦은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예측과 실제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비교한 보고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실

제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등록 이후 권리행사 

단계에서의 주요 논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Ⅲ. 사례 분석

1. 인공지능 관련 우리나라 특허 심판결

(1) 특허법원 2022. 6. 16. 선고 특허법원 2021허3901 판

결(K-1)

청구인 실시자 의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은 피청구인 특허권자

의 전자적 십지지문 등록 시스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으로 청구인의 확인대상

발명은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되어 심결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특허발명

과 대비없이 종료되었다 본 판결은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다

鈴木守 앞의 논문 참조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실제의 분쟁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침해 사건과 권리범위판단에 있어 침해 사건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을 위주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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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피청구인의 특허 중 청구항 제 항에 실시자의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구성
요소

청구항 제4항 확인대상발명

전
제
부

민원인의 십지지문을 스캔하여 십지지
문 데이터를 추출하는 지문인식기(100)
와, 상기 지문인식기(100)를 통하여 추
출되는 민원인의 십지지문 데이터를 십
지지문 데이터베이스(274b)에 등록하고 
십지지문이 등록된 지문등록 양식을 표
시부(230)에 표시하는 지문등록 컴퓨터
(200)를 포함하는 십지지문 등록 시스
템에 있어서, 

지문을 스캔하는 지문 스캐너;
지문을 저장하는 지문 데이터베이스;
상기 지문 스캐너와 연동하여 동작하고 
사용자의 지문을 각각 수신하여 등록하
는 등록 컴퓨팅장치;

1

상기 지문등록 컴퓨터(200)에는 인터페
이스부(240)를 통하여 연결된 지문인식
기(100)를 인식하여 구동시키는 지문인
식기 구동모듈(271)과, 

상기 등록 컴퓨팅 장치는 지문 스캐너
와 연동되는 등록 전용 인터페이스를 
실행 시키고,

2

민원인의 십지지문 등록을 위한 지문등
록 양식을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화면에 
표시되는 지문등록 양식에 따라 주민번
호와 성명 정보가 포함된 민원인의 정보
를 등록받고, 상기 지문인식기(100)를 통
하여 추출되는 회전지문 및 평면지문이 
포함된 십지지문 데이터를 지문등록 양
식에 따라 십지지문 데이터베이스(274b)
에 등록하고 표시부(230) 화면에 표시하
는 십지지문 등록모듈(272)이 구비되며, 

조회 명령에 따라 대상자를 조회하는 
제1단계, 상기 대상자의 각 지문에 대
한 취득명령에 따라 지문 스캔을 위한 
스캔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제2단계, 
스캔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대상자의 
각 지문을 스캔하여 취득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대상자의 지문 취득이 완료되
면 전송 명령에 따라 외부 시스템(예: 
경찰청)으로 전송하는 제4단계의 동작
을 수행하며,

3

상기 십지지문 등록모듈(272)에는 상기 
지문인식기(100)를 통하여 추출되는 십
지지문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지문추출 미완료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
하는 오류표시모듈(272c)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적 십지지문 
등록 시스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대상자의 각 지문
의 스캔 결과에 따라 해당 지문의 품질 
점수를 등급화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제4단계는 전송 대상자의 
십지지문 중 적어도 하나의 미채취 지
문이 존재하는 경우 사유 입력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미채취 지
문에 대한 채취불가 사유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

특허심판원 선고 당 심결
등록특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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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십지지문 중 일부 또는 전체 

지문이 채취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지문 채취가 불가한 사유를 입

력할지를 묻고 사용자가 입력을 선택하는 경우 입력창을 화면에 표시

할 뿐 지문을 다시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

의 구성요소 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균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발

명에서 기술사상의 핵심이자 과제 해결원리의 일부로서 앞서 인정한 

지문인식기 를 통하여 추출되는 십지지문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

되는 경우 지문추출 미완료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오류표시모듈

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확하므로 확인

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104488 판

결(K-2)

원고의 특허발명은 가상 골프 코스의 모의 상황에서 골퍼의 스윙자

세와 동작 패턴을 분석하고 자세교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골퍼

가 자신의 골프 자세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정 받아 골프 자세 

교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골퍼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의 실시제품은 스크린 골프라는 가상현실에서 

골프 게임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재미를 배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 장비

에 관한 것이다 원고 특허의 청구항 은 다음과 같다

등록특허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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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골퍼의 기초데이터와 골퍼의 스윙 동작에 대한 영상 데이터 및 실시간 

센싱 데이터에 대한 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분석 장치

가상골프시뮬레이션의 환경정보에 대한 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정보

구축 장치

상기 제 정보 및 상기 제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값을 생성하는 질의 

모듈과 상기 질의값에 대한 결과값을 골퍼에게 전달하는 설명 모듈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캐디 장치

및 상기 질의값 중 골퍼의 기초데이터 및 상기 가상골프시뮬레이션의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제 질의값을 기초로 필드 공략 방법 지

형에 따른 주의사항 및 클럽 선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골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 추론 엔진 모듈을 포함하고 필드 

공략 방법 지형에 따른 주의사항 및 클럽 선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인공지능캐디 장치의 설명 모듈로 제공하는 골프전문가 장

치 를 포함하고

상기 인공지능캐디 장치의 설명 모듈은 상기 골프전문가 장치의 추론 

엔진 모듈로부터 출력되는 결과값을 이용하여 골퍼에게 필드 공략 방

법 지형에 따른 주의사항 클럽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인공지능

형 캐디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퍼자세교정시스템

원고의 특허발명은 골퍼 개개인의 개별 골프 게임마다 골프전문가 

데이터베이스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따라 필드 공략 방법 등을 사용자인 골퍼의 자세교정에 가장 적합하도

록 가상 캐디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골퍼들

의 자세를 교정해나가는 경험들의 축적을 통하여 골프전문가 데이터

베이스의 저장 내용 골퍼의 신원 및 외부적 조건 등이 모두 동일해도 

자세교정을 위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의 실시제품은 골프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

지 않고 피고가 사전에 입력한 외부적 조건이 충족되면 각 조건마다 

정해진 라이브러리에 있는 가상 캐디의 안내 메시지가 음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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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되는 조건 논리 표현 방식만을 이용한다 이로부터 피고의 실시제

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처럼 외부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없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특허심판원 2020. 9. 8. 선고 2018당3640 심결27)(K-3)

청구인의 인공지능을 통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시스템의 권리

범위에 피청구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스템이 속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이었다 이 사건

에서 청구인은 보정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시주장발명에서는 단속 메시

지 내의 이미지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르게 특정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다

2. 인공지능 관련 일본 특허 판결

(1) 知財高裁·令和元年12月19日判決, 令和元年(ネ) 

第10052号28)(J-1)

항소인으로 심의 원고인 특허권자 는 피항소인으로 심의 피고

인 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를 제소하였으나

심에서는 청구기각이 되었다 이에 는 지적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

다 의 특허발명은 소위 챗봇에 관한 발명으로 입력한 언어 정보의 

등록특허 제 호
原審 東京地裁 令和元年 月 日判決 平成 年 ワ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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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규성 진위 논리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지식을 

획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

다

[청구항 1]
언어 정보를 패턴으로 변환할 패턴변환기와 패턴 및 패턴간의 관계를 

기록할 패턴 기록기와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패턴을 보유할 패턴 보유기와 패턴 보유기를 

제어할 제어기와 패턴간의 관계를 처리할 패턴간 처리기를 구비해

입력한 언어 정보의 의미 신규성 진위 및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해 자

율적으로 지식을 획득해

지능을 향상시킬 인공지능 장치

피고 제품은 아멜리아로 불리는 챗봇에 관한 것으로 피고 제품은 

피고 제품의 브로슈어 피고 제품의 소개 페이지 및 소개 동영상을 기

반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 제품의 작동 방식은 문장을 파트로 분해하

여 각 단어의 역할과 다른 단어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멜리아는 같은 단어의 다른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 문맥을 맞

추어 암시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 라는 부분이 원고 특허 청구

항 제 항의 입력한 언어 정보의 의미 신규성 진위 및 논리의 타당

성을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지식을 획득하여 지능을 향상시킨다 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제품의 팸플릿으로부터 아멜리아는 같은 말의 

다른 용법을 구분하기 위해 문맥을 맞추는 것으로 암시되어 있는 의

미를 완전히 이해한다 라는 기재는 피고 제품이 문맥을 맞추어 말의 

용법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 제품이 정보 의

미 를 평가한 뒤 그 평가에 근거해 타당성이 확인된 정보를 지식으로

일본 특허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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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획득해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는 피고 제품의 소개비디오에서 모든 질문이 아멜리아의 경

험이나 지식에 더해진다 라고 설명하므로 이러한 설명은 피고 제품

이 의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획

득하는 기능을 갖고 모두의 질문을 지식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설명은 단순히 모든 질문을 지

식으로서 덧붙인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고 피고 제품이 의미

를 평가한 후에 모든 질문을 지식으로서 더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2) 東京地裁·平成29年7月27日判決, 平成28年(ワ) 

第35763号(J-2)

원고는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리 자동화를 가능하

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가

계부 앱 및 회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제품이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청구 및 

폐기를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의 이른바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

인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인 클라우드 컴퓨팅

을 이용한 회계처리방법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구항 13]
웹 서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회계 처리를 행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 서버가 웹 명세 데이터를 거래마다 식별하는 단계와

일본 특허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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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 서버가 각 거래를 상기 각 거래의 거래 내용의 기재에 근거해

서 상기 거래 내용의 기재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와 계정과목과 대응

시켜 보유하는 대응 테이블을 참조하여 특정의 계정과목에 자동적으로 

구분하는 단계와

상기 웹 서버가 날짜 거래 내용 금액 및 계정과목을 적어도 포함한 

구분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

를 포함해

작성된 상기 구분 데이터는 사용자가 상기 웹 서버에 액세스하는 컴퓨

터에 송신되어 상기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 구분 처리 화면으로서 표

시되어

상기 구분 처리 화면은 계정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메뉴를 가지며

상기 대응 테이블을 참조한 자동 구분은 상기 각 거래의 거래 내용의 

기재에 대해서 복수의 키워드가 포함되는 경우에 키워드 우선 룰을 적

용해 우선순위 중 가장 높은 키워드에 따라 상기 대응 테이블의 참조

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계처리방법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발명은 거래내용의 기재에 복수의 키

워드가 포함된 경우에는 키워드의 우선룰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중 가

장 높은 키워드 개를 선출해서 그것에 의해 거래내용의 기재에 포

함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계정과목을 대응시키는 대응 테이블을 참조

하는 것에 의해 특정의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구성을 채용하

는 것이나 피고는 이른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생성된 알고리듬을 적

용해서 입력된 거래내용에 대응하여 계정과목을 추측하는 것으로 보

인다고 하였다 즉 피고의 방법은 통상 존재하지 않는 말을 키워드로 

하더라도 이를 추측하여 계정과목을 출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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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침해대상의 특정에 관한 논의

1. 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문제

(1) 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일반론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비

교하여 그 침해성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

로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침해대상 물건 또는 방법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침해대상 물건에 대한 물품명 도

면을 이용한 설명 물건의 상세한 구조 등을 통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실시태양을 특정해야 한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은 편의상 발명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되는 구체적 사실로서의 실시형태를 

의미한다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

명을 특정하기 위한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

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권태복 윤선희 동인섭 김병남 김홍 김향림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선고 다 판결에서는 민사소송에 있

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

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

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

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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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

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형태와 다르면 승소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의 실익이 없

게 된다 그 결과 비교적 폭넓게 심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소극적 권

리범위심판과는 달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실시형태와 엄

격한 일치를 요구하게 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단 방법을 거치게 되며 특허권의 권리범

위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즉 실시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권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청구항과 특정된 대상 물건 또는 방법 및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판단된다 일차적으로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피며 일부 구성이 다른 경우 앞의 사례와 

같이 균등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피게 된다

(2) 인공지능 관련 대상발명의 특정

법원은 특허법 제 조 자료의 제출 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

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명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하며 그 자료가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조영선 앞의 책 참조
권태복 외 앞의 보고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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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라고 하더라도 제출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경

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내부 처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한편 피고 제품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서

는 팸플릿 등의 간접적인 증거 밖에 없는 경우는 피고 제품의 내부 

처리를 입증하기에는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추상적으로 작성된 경우

사례와 같이 이를 피고 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기술 및 이와 관련

된 구성을 기재할 때 방법 등의 기재가 포함되며 이는 이른바 제법한

정 청구항 청구항 의 문제로 귀

결된다

2. 제법한정 청구항의 활용

제법한정 청구항은 그 청구항이 기본적으로 물건을 청구하지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의 제조방법으로 한정되는 청구항을 말

한다 이와 관련한 심사실무에서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

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항의 모든 기재에 의

조영선 앞의 책 면
弁理士法人オンダ国際特許事務所 判例研究

최종방문
平成 年度 特許委員会 第 部会第 グループ 関連発明の適切な保護に

ついて パテント  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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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요건 판단 시와 권리범위 확정 권리침해 시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물

건 그 자체로 판단하자는 동일성설과 제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

정설을 비롯하여 특허요건 판단 시와 권리범위 확정 시에 일관되

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원설과 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원설이 

있다 또한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으로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는 진

정 청구항과 그런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한 부진정 청구항

으로 나누기도 한다

특허요건 판단 시에는 동일성설에 의해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

재하나 권리범위 확정 시에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정 시 또한 문언해석에 충실하게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정설을 주장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견해로

는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여 동일성설을 적용할 것인지 한정설을 적용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의 학설과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종합하여 참조할 경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면
김원준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  통권 제 집 면
정차호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 성균관법학  제 권 제 호 

면
유영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 산업재산권  제 호 면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김원준 앞의 논문 면
정차호 앞의 논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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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일견 한정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

면 인공지능기술 및 이와 관련된 구성을 기재할 때 방법 등의 기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구성은 물건 그 자체로 판단 받기보다는 제조방

법적인 기재에 의해 한정되는 권리범위로 해석되므로 권리행사 측면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될 수 있다

3.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언

내지 사례 및 사례를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 제

시한 가지의 경우로 분류해 보면 인공지능을 단순 적용한 경우

사례 와 인공지능처리가 전체의 일부인 경우 및 

사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의 분쟁 사례에서 침해 또는 권리범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

었다 인공지능 관련 구성을 특정하기 위해 해당 구성의 기재를 자세

히 할수록 대상 물건 또는 확인대상발명 과의 권리범위판단 과정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소개한 특허청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 특허사례와 일본의 선

행 연구는 등록 시의 조건을 위주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례별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청구

항 작성 시 특허의 등록을 위해 인공지능 관련 구성을 한정하는 기재

가 필요하게 되나 필요 이상의 한정은 오히려 권리행사에 불리한 것

미국 영국 중국은 한정설을 통하여 권리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과 

일본은 동일성설을 통하여 물건발명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부진정 는 기재불비에 해당하게 되므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해석 시 

제한을 두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파악된다 조재신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특

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쟁점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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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구성의 특징은 주로 제조방법적인 

기재로 특정하게 되며 이는 해당 기술에 따라 물건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권리범위 판단은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

등침해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

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과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인공지능을 단순 적용한 것으로 분류한 사례의 경우와 같

이 간접적인 증거로부터 대상 물건 또는 확인대상발명 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특정은 입력과 대상 물건으로부터의 결과 값인 

출력을 통하여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권리행사

를 하는 특허발명의 인공지능기술도 이른바 블랙박스 화

하여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권리행사에 유

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례가 주는 교훈으로 해당 입력과 

출력의 특징을 하나의 특징부에 기재하는 경우 오히려 청구항의 명확

성 요건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는 각 구성은 

딥러닝 관련 발명의 등록가능성과 침해 주장시 입증의 용이성을 동시에 확보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논문으로 다음 참조 전용철 딥러닝 관련 발

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통권 호 면
가상 사례로부터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내부 처리의 기재를 적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서 다음의 논문 참조 令和 年度特許委員会第 部会第
チーム 関連発明の権利行使に関する留意点の検討について パテント  

면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는 이른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생성된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입력된 거래내용에 대응하여 계정과목을 추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한 것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입력과 그로부터의 출력을 통하여 추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鈴木守 앞의 논문 면
ユニアス国際特許事務所 判例研究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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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

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특허등록

이 가능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해야 함은 물론이며 향후 권리행사가 가

능하도록 각 단계 마다의 입력과 출력의 특징으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염두에 두고 청구항을 작

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는 청구항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침해 물건 또는 확인대상

발명 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정 문제는 권리행사

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

는 가급적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에 관한 기재는 줄여야하

며 입력과 출력으로 특징이 나타나도록 기재해야 할 것이다 사

례와 같이 인공지능이 단순 적용된 경우에도 침해 물건 또는 확인대

상발명 을 특정하기에도 매우 어려우므로 이보다 더 복합한 인공지

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침해에 대하여 적극

적인 권리행사를 하기보다는 경쟁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선행기술

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酒井將行 データ駆動型人工知能の知的財産保護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면

현행 간접침해특허법 제 조는 이른바 전용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간접침해

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서버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이를 직접침해가 가능한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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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예측으로만 제시했던 인공지능 관련 특

허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제 판결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위 판결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지 사례 중에서 인공지

능을 단순 적용한 경우 사례 와 인공지능처리가 전체의 일부인 

경우 및 사례 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사례는 특허등록 시의 조건을 위주

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인공지능에 관한 특징이 잘 나타

나도록 제법한정 방식의 청구항 작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

내의 학설과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참조할 경우 제조방법

이 포함된 기재로 인하여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구성의 권리범위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권리범위 판단 또한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청구항을 권리행사의 관점에서 고려하

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을 강

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과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대상 물건 또는 확인대상발명 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로서 추정되며 통상적으로 입력과 

그로부터의 출력을 통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

공지능 관련 구성 또한 이를 고려하여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

구범위를 작성해야 권리행사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입력과 출

력의 특징을 하나의 특징부에 기재하는 경우 오히려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셋째 클라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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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는 각 구성은 별도로 존재

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침해 물

건 또는 확인대상발명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침해 물건의 특정문제는 여느 침해 물건의 특정문제보다 힘들 것

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기보다는 경쟁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어특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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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예측으로만 제시했던 인공지능 관련 특

허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제 사례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사례는 특허등

록시의 조건을 위주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에 관한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제법한정 방식의 청구항 작성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과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참조할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기재로 인하여 해당 청구항 또는 해

당 구성의 권리범위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

리행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판

단 또한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의 판단 과

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권리행사의 관점에

서 고려하여 특허청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

과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하는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둘

째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

성은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때

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셋째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

는 각 구성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

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관련 침해 물건의 특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경쟁자의 특허

등록을 저지하는 방어특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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